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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고액상습체납 단공개69 2( )․ 방 치단체 제 조69①

규정에 하고 체납발생 터 년 경과한 방 결 처 한 방2 (

징수 시 가 되 아니한 것 포함한다 가 억원 상) 1

체납 에 하여는 그 적사항 및 체납액 등 하 체납정보 라 한다( " " )

공개할 수 다 다만 체납된 방 가 신청 심사청 등 복청. , ·

에 거나 그 밖에 통 정하는 사 가 는 경 에는 그러하 아

니하다.

제 항 규정에 한 체납 체납정보 공개여 심 하 하여1②

방 치단체에 방 정보공개심 원 하 조에 원 라 한다( " " )

둔다.

방 치단체 원 심 거친 공개 상 에게 체납 단③

공개 상 통 하여 여하여야 하 통 터 월, 6

경과한 원 하여 체납액 납 행 등 감안하여 체납 단

공개 여 심 하게 하여 공개 상 정한다.

제 항 규정에 한 공개는 보게 방 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1 ,④

할 방 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한다.

제 항 내 제 항 규정에 한 체납 단공개 및 원1 4 ·⑤

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정한다 신.<2005. 12. 31 >



제 조 고액 상습체납 단공개52 2 ( · ) 법 제 조 제 항 단 에69 2 1 "①

통 정하는 사 라 함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"

말한다.

체납액 가산 포함한다 상 납 한 경1. ( ) 100 30

산상 및 그 밖 사정 고 할 법 제 조 제 항 규정에2. 69 2 2

한 방 정보공개심 원 하 조에 원 라 한다 가 공개할( " " )

실 없다고 정하는 경

원 원 당해 방 치단체 단체 되고 원 방,②

사무 담당하는 과 과 다 각 가 된다.

방 에 한 사무 담당한 경험 는 상 공무원 에1. 5

방 치단체 하는 3

법 또는 방 에 한 학식과 경험 한 에 방 치2.

단체 촉하는 4

제 항제 규정에 한 원 는 년 한다2 2 2 .③

원 는 원 포함한 적 원 과반수 출 개 하④

고 출 원 과반수 찬 결한다, .

제 항 내 제 항 규정 에 원 및 에 하여2 4⑤ 필 한

사항 방 치단체 정한다.

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하여 공개 상 에게 체납 단69 2 3⑥ 공개

상 통 하는 경 에는 체납된 납 하 촉 하고 공개제,

사 에 해당하는 경 에는 에 한 료 제출하 안내하여

야 한다.

체납 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 체납 상 법 칭 포· (⑦



함한다 연 업 주 체납액 납 및 체납 등 하고), , , , · ,

체납 가 법 경 에는 법 함께 공개할 수 다 본조신.<

2005.12.31>


